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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."

환 경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 안내

1. 귀 사업자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립

니다 .

2 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(이하 '법 ' ) 제34조

(표시 · 광고의 제한 ) 등 관련입니다 .

3 .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, 수입, 판

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사람 · 동물의

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"무

독성", "환경친화적"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

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.

4 .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시 · 광고를 제한하는 유사 표현을 명

확히 하고자 규정한 「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규정」이 2023

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
5 . 아울러, 「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7월 29일이

후 제조 · 수입한 제품 내 표시 및 판매페이지 내 표시 · 광고가 제한되며, 이를 따

르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58조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1. 「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규정」 1부 .

2. 「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규정」관련 질의응답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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